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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1월 8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2023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재)충북문화재단 출연금 : 3,837백만원(도비)



  ① (재)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1,633백만원
   ○ 출연목적 :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지원 
   ○ 출연내역 : 재단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일부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실있는 운영
  ② 2023년도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출연 : 2,204백만원
   ○ 출연목적 : 충북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활동 지원 
   ○ 출연내역 : 창작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등 일부
   ○ 기대효과 :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재)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 : 960백만원(도비)
   ○ 출연목적 : 급변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종합 지역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

   ○ 출연내역 :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 기대효과 :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새로운 역사문화자원 확보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재)충북문화재단 출연금 : 3,837백만원(도비)
  ❍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2011년 11월 설립되
었음.

  ❍ 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은 2022년 1,488백만원에서 2023년에
는 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1,63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출연금은 문화예술육



성지원, 우수창작활동지원, 충북형기획지원, 공동창작공연작
품지원, 창작거점공간지원, 청년예술단체지원, 국제지원 등 
7개 사업 예산 23억7200만원 중 22억 4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1억6,800만원은 재간 기금으로 충원함.

  ❍ 운영비 지원사업 채용 업무대행 수수료 신규계상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증액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은 특별한 이견이 없음.

  (재)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 : 960백만원(도비)
  ❍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및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립되었음.

  ❍ 출연요구 예산 9억 6천만원은 충북문화예산 아카이브 구축, 
충청북도 문화유산교육 교재 개발 등 10건의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충북문화연연구원의 충북문화유산 진흥사업은 급변하는 문
화유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저평가된 충북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며, 도민에게 충북의 문화재를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120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충북문화재단 출연금 : 3,837백만원(도비)

① (재)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1,633백만원

○ 출연목적 :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지원 

○ 출연내역 : 재단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일부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실있는 운영

② 2023년도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출연 : 2,204백만원

○ 출연목적 : 충북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활동 지원

○ 출연내역 : 창작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등 일부

○ 기대효과 :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재)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 : 960백만원(도비)
○ 출연목적 : 급변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종합 지역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

○ 출연내역 :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 기대효과 :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새로운 역사문화자원 확보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진석 박경애 나영진 3842

기 관 명 (재)충북문화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김승환
○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 기관규모: 1사무국 6팀
○ 주된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등을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3,837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ʼ22.1.

~ 12.
1,488 1,633 1,633 0 1,633 0

충북문화예술
특성화지원

ʼ22.1.

~ 12.
2,204 2,204 2,204 0 2,204 0

출자․출연

필 요 성

○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지원

○ 충청북도 보조·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업성과 도출

○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유성, 자율성, 창

의성에 기반하여 예술창작을 특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현

○ 변화하고 확장하는 예술창작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복

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에 대한 예술현장의 요구 증대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내실화

○ 창의적인 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충북문화재단의 자율성을 확

보하고 설립목적을 구현하여 충북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에 필수적임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결과: 나(A)등급(85.02)

○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강화 등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 11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하고 충북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 출자·출연 재단으로,

  ○ 2019년 1사무처 5팀으로 직제를 개편·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구축, 예술인 권리보호와 복지지원,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끓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정책 및 조사연구, 문화

관광콘텐츠, 미디어·디지털 강화, 인재양성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충북문화재단이 지역 거점 문화예술기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지원을 위한 원안의결을 

건의드림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결산액

2022
예산액(최종)

(C)

2023 예산안
기  관

요구액(A)
실  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B-C)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1,342 1,488 1,633 1,633 - 145

충북문화예술
특성화지원 - 2,204 2,204 2,204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구분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여 여 부 여 여 여 여

충북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② 출연기관 현황
(재)충북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    례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3-222-5316
홈페이지 : www.cbfc.or.kr

주요연혁

․‘11. 11. 30. 법인 설립, 제1대 대표이사 취임
(강형기)

․‘13. 11. 30. 제2대 대표이사 연임(강형기)
․‘16. 1. 4. 제3대 대표이사 취임(김경식)
․‘18. 1. 4. 제3대 대표이사 유임(김경식)
․‘19. 1. 4. 제4대 대표이사 취임(김승환)
․‘21. 1. 4. 제4대 대표이사 유임(김승환)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일 반 직(대표이사 포함) 단기 기간제(계약직)

46명 27명 19명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대표이사
(비상임) 김승환 충북대학교 교수 2022. 01. 04. ~ 2023. 01. 03.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경인 (사)중원춤학회 총감독 2022. 01. 04. ~ 2023. 01. 03.

“ 신동학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2022. 01. 04. ~ 2023. 01. 03.

“ 임승빈 前 충북예총 회장 2022. 01. 04. ~ 2023. 01. 03.
“ 김기현 충북미학연구소 소장 2022. 01. 04. ~ 2023. 01. 03.
“ 신찬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2022. 01. 04. ~ 2023. 01. 03.
“ 권태희 충북문화관광해설사협회 회장 2022. 01. 04. ~ 2023. 01. 03.
“ 이용미 우민아트센터 관장 2022. 01. 04. ~ 2023. 01. 03.
“ 서상규 서원대학교 교수 2022. 01. 04. ~ 2023. 01. 03.
“ 장현봉 주)동신폴리캠 대표 2022. 01. 04. ~ 2023. 01. 03.

비상임이사
(당연직) 공석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

“(윤번제) 신형근 충주시 부시장 2022. 09. 01. ~ 2023. 01. 03.
“(윤번제) 권영주 옥천군 부군수 2022. 01. 01. ~ 2023. 01. 03.

감사(선임직) 임상혁 태율회계법인 회계사 2022. 01. 04. ~ 2023. 01. 03.
감사(당연직) 김진석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2022. 01. 01. ~ 2023. 01. 03.

주요기능

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3.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

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백만원)

연도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32,293
예산액 18,651 18,097 19,769 부 채 3,530
지자체
지원액 1,355 1,342 1,488 자 본 28,763

경영성과

(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입 총지출 당기순이익

16,729 16,715 14



-③-1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출연 1,633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지원

○ 충북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경쟁력 확보

□ 출자·출연개요

○ 사업위치 : (재)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 일원)
○ 설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민법｣ 제32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립자산 : 182억원         ※ ‘22. 9. 현재 기금 조성액 296.6억원

○ 주요기능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 교육·연구 등

□ 산출기초

 ○ ‘23년 충북문화재단 출연요구액 : 1,633백만원

- 인건비 1,091,937천원, 물건비 541,428천원(세부내역 ‘붙임1’참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9,171 348 464 601 699 744 861 1,269 1,355 1,342 1,488

□ 기대효과

○ 충북문화재단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우리 도의 문화

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운영 지난



【붙임1】2023 충북문화재단 운영비(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23년 2022년 증△감 비고
총 계 1,633,365 1,464,812 168,553

인

건

비

소 계 1,091,937 953,486 138,451

인 건 비

계 1,011,727 888,486 123,241

01 보수

○ 기본연봉

 - 가급 4,866천원×1명×12개월

- 다급 3,495천원×4명×12개월

- 라급 3,030천원×6명×12개월

- 마급 2,473천원×10명×12개월

- 마급 2,021천원×1명×6개월

- 바급 1,915천원×2명×12개월

- 노사임금협상에 따른 경력인정분

○ 급식비

 - 140천원×21명×12개월

 - 140천원×1명×6개월

○ 직책수행비

 - 200천원×19명×12개월

 - 200천원×1명×6개월

○ 직급보조비

 - 가급 400천원×1명×12개월

 - 다급 175천원×4명×12개월

 - 라급 165천원×6명×12개월

 - 마,바급 155천원×10명×12개월

○ 상여금

 - 500천원×21명×3회

 - 500천원×1명×2회

○ 시간외근무수당

 - 22,023원×21명×20시간×12개월

○ 공무원 파견수당

 - 400천원×1명×12개월

○ 대표이사 활동보조비

 - 2,500천원×1명×12개월

○ 가족수당

 - 80천원×15명×12개월

=

=

=

=

=

=

=

=

=

=

=

=

=

=

=

=

=

=

=

=

=

58,392

167,760

218,160

296,760

-

-

-

35,280

-

-

-

4,800

8,400

11,880

18,600

31,500

-

110,995

4,800

30,000

14,400

55,092

136,560

147,540

178,248

12,294

45,960

60,000

31,920

840

45,600

1,200

-

-

-

-

28,500

1,000

80,300

4,800

30,000

14,400

3,300

31,200

70,620

118,512

△12,294

△45,960

△60,000

3,360

△840

△45,600

△1,200

4,800

8,400

11,880

18,600

3,000

△1,000

30,695

-

-

-

·공무원보수
인상률1..4%

+
호봉상승분
1.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보수(육아휴직 대체)

  - 2,372천원×1명×6개월 = - 14,232 △14,232

퇴직 급

여

계 80,210 65,000 15,210

○ 퇴직연금 부담금 = 80,210 65,000 15,210

소 계 541,428 511,326 30,102

일 반 운 계 184,690 155,650 29,040



구 분 산 출 내 역 2023년 2022년 증△감 비고

물

건

비

영 비

01 사무관리비

○ 각종소모품비

○ 범용 S/W구입비

○ 신문구독료

○ 각종 인쇄비

○ 홍보물 제작비

○ 차량 임차료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임차료

○ 전산장비 임차료

○ CCTV 임차료

○ 회계감사 및 중간감사 수수료

○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사용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 노무·세무 업무대행 수수료

○ 각종 수수료

○ 이사회 등 참석수당

○ 각종 위원회 등 심의·회의수당

○ 채용 업무대행 수수료

=

=

=

=

=

=

=

=

=

=

=

=

=

=

=

=

=

10,000

4,000

1,770

5,200

20,000

10,440

4,000

10,000

500

2,000

11,000

1,680

15,000

20,400

2,300

4,500

15,000

18,000

10,000

4,000

1,650

5,000

-

11,500

4,200

7,000

500

2,000

17,000

1,700

15,000

20,400

2,300

4,500

20,000

-

-

-

120

200

20,000

△1,060

△200

3,000

-

-

△6,000

△20

-

-

-

-

△5,000

18,000

02 공공운영비

○ 우편물 발송대

○ 전화, 인터넷 등 통신료

○ 각종 제세 공과금

○ 수도, 전기 등 연료대

○ 차량 유류대 및 차량관리

○ 고속도로 통행료

○ 직원 단체보험 부담금

=

=

=

=

=

=

=

1,200

8,400

500

7,500

5,800

500

5,000

1,200

8,400

500

7,500

5,800

500

5,000

-

-

-

-

-

-

-

여 비

계 45,000 55,000 △10,000

○ 국내여비

○ 국외업무여비

=

=

35,000

10,000

45,000

10,000

△10,000

-

업 무

추 진비

계 28,800 28,80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2,000천원×12월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400천원×12월

=

=

24,000

4,800

24,000

4,800

-

-

직 무

수 행

경 비

계 2,400 2,400 -

○ 특정업무수행경비

 - 50천원×4명×12개월 = 2,400 2,400 -

연 구

개 발비

계 2,000 30,000 △28,000

○ 전산개발비(홈페이지 영문버전 구축)

 - 2,000천원×1식
= 2,000 30,000 △28,000



※ 인력현황(‘22. 8월말기준)
- 파견공무원(6급) 2명은 일반직 다급, 파견공무원(7급) 1명은 일반직 라급으로 구분

구분 총계

정 원
정원외

소계 대표
이사

일반직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단기기간제

정원/현원 46 29/27 1/1 28/27 1/0 0/0 6/6 7/6 10/5 4/9 19

구 분 산 출 내 역 2023년 2022년 증△감 비고

복 리

후생비

계 130,600 115,520 15,080

01 사회보험부담금

○ 4대 보험 등 각종 기관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96,000 80,000 16,000

09 기타복리후생비

○ 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 1,000천원×25명×1회

○ 특근매식비

 - 8천원×25명×4회×12개월

=

=

25,000

9,600

24,000

11,520

1,000

△1,920

교육 훈

련 비

계 5,800 5,800 -
○ 각종 교육훈련 경비

 - 200천원×29명
= 5,800 5,800 -

수 선

유 지

교체비

계 30,856 22,000 8,856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14,856

3,000

13,000

10,000

3,000

9,000

4,856

-

4,000
행사 홍

보 비

계 13,000 20,000 △7,000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 13,000 20,000 △7,000

관 서

업 무비

계 7,120 7,120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천원×29명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400천원×12월

=

=

2,320

4,800

2,320

4,800

-

-

평 가급

계 91,162 69,036 22,126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2,805천원×25명×130%
= 91,162 69,036 22,126



-③-2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문화예술특성화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출연 2,204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으로 

지역의 개별적 고유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을 특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330건 내외(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사 업 비 : 2,372,000천원(출연금 2,204,000천원, 재단기금 168,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창작 및 활동 지원사업

□ 산출기초 

  ○ ‘23년 충북문화재단 출연요구액 : 2,204백만원

- 민간사업지원금* 2,054백만원, 인건비 40백만원, 물건비 110백만원(세부내역 ‘붙임2’참조)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기관위탁금 9,394 1,670 1,812 1,904 1,904 2,104

출연금 2,204 2,204

※ 재단 재정운영의 자율성강화와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적시성을 위하여
2022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지원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선택과 집중 및 보편적 지원의 양가적 지원 전략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 재단 설립목적인 예술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 예술지원시스템 구축 지난



【붙임2】2023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산출기초 2023년 2022년 증△감 비고

인건

비

인건비
ㅇ 정규직 바급(수당, 상여금 등 포함)

 - 3,100천원×1명×12개월
37,200 35,788 1,412

퇴직연금 

부담금
ㅇ 정규직 바급
 - 234천원×1명×12개월

2,800 2,580 220

소 계 40,000 38,368 1,632

물건

비

일반운영비

ㅇ 일반수용비
 - 950천원×12개월=11,400천원
ㅇ 위원회 등 운영수당
 - 550천원×100명=55,000천원
ㅇ 임차료
 - 100천원×12개월=1,200천원
ㅇ 회의비
 - 25천원×200명=5,000천원

72,600 67,072 5,528

여비
ㅇ 국내여비
 - 100천원×1명×12개월

1,200 1,200 -

연구개발비
ㅇ 연구용역
 - 32,000천원×1식

32,000 32,000 -

복리후생비
ㅇ 4대보험 부담금
 - 350천원×1명×12개월

4,200 3,360 840

소 계 110,000 103,632 6,368

경상

이전

민간사업 

지원금
ㅇ 민간에 대한 사업지원
 - 6,733천원×330건

2,222,000 2,230,000 △8,000
재단기금 

168백만

원 포함

소 계 2,222,000 2,230,000 △8,000
합   계 2,372,000 2,372,000 -

※ 민간사업지원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건)

지원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신청자격

(활동실적 기준)
지원규모

선정
건수

7개 2,222 330

문화예술육성지원 1,222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성장 도모와 예술활

동 독려를 위한 육성지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 3~7

단체 4~10
260

우수창작활동지원 450
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인)의 예술활동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수한 예술창작활동지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개인 5~10

단체 7~20
38

충북형기획지원 150
사회적 이슈를 예술가의 언어로 해석하는 프

로젝트, 리서치, 기획·연구 지원
최근 5년간 3회 이상 20~25 7

공동창작공연작품지원 150
타 분야 간 공동 협업을 통한 창작공연작품 개

발 및 상품화

(연속)2022년도 선정단체

(일반)최근3년간 매년 2회 이상

연속 30이내

일반 50~60
3

창작거점공간지원 100
예술가들의 창작 및 교류협력 등 활동을 토대

로 지역을 거점화하여 문화예술현장 활성화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30~40 3

청년예술단체지원 80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예술단체 발굴·지원

만19세~만39세의 예술인(5인 이상)

으로 구성된 설립 3년 이내의 단체
5~7 12

국제지원 70
문화예술단체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및 교류

활동 지원
최근 5년간 3회 이상 8~12 7



-④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유산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진석 권기윤 김규현 3852

기 관 명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이 사 장: 김영환

○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93

○ 기관규모: 3실 1국 1센터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96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ʼ23.1.

~ 12.
880 960 960 0 960 0

출자․출연

필 요 성

○ 저평가된 충북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문화유산 진흥계획 필요

○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

문화재연구원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 진흥 추구

근거‧법령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기존의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단일 주제의 사업으로 기획·운영되어 지

역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활용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연구원의 

기능을 활용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문화유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인력현황, 재정현황 등)

3. 출연 사업계획서

4. 관계법령 발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대응

    -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문화유산 진흥사업 필요

○ 저평가된 충북 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 및 활성화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충북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필요

○ 공신력 있는 문화재 연구 추진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충청북도 출자·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 문화재 정책방향에 

따라 문화재 연구·조사 및 도민들에게 문화재 향유 및 소통 기회 제공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급변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대응하고 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필요

  ○ 기존의 단발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문화유

산을 조명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 사업이 절실함

  ○ 따라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을 위하여 설

립된 충북문화재연구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 사업을 운영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함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결산액

2022
예산액(최종)

(C)

2023 예산안
기  관
요구액(A)

실  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B-C)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810 880 960 960 - 80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구분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② 출연기관 현황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79-5400

홈페이지www.chungbuk.re.kr

주요연혁

ㆍ‘05. 11. 07. 법인 설립
ㆍ‘08. 10. 17. 제2기 임원진 구성
ㆍ‘10. 11. 01. 연구원 청사 이전
ㆍ‘11. 11. 03. 제3기 임원진 구성
ㆍ‘14. 11. 07. 제4기 임원진 구성
ㆍ‘17. 11. 16. 제5기 임원진 구성
ㆍ‘20. 11. 19. 제5기 임원진 구성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일 반 직 단기 기간제(계약직)

39명 26명 13명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연구원장
(상임) 이종윤 전 청원군수 2020. 12. 11. ~ 2023. 12. 10.

비상임이사
(선임직) 길경택 충북 향토사연구회 회장 2020. 11. 19. ~ 2023. 11. 18.

“ 엄영숙 보듬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센터장 2020. 11. 19. ~ 2023. 11. 18.

“ 김용환 충청대(건축과) 교수 2020. 11. 19. ~ 2023. 11. 18.

“ 연지민 충청타임즈 교육문화 부국장 2020. 11. 19. ~ 2023. 11. 18.

비상임이사
(당연직) 공석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재임기간

감사(당연직) 김진석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임상혁 정진회계법인 청주지점 대표 2021. 02. 27. ~ 2023. 02. 26.

주요기능

1.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2.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전시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 활동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백만원)

연도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9,429
예산액 7,746 10,034 14,429 부 채 4,025
지자체
지원액 - 2,500 4,310 자 본 5,404

경영성과

(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입 총지출 당기순이익

8,246 8,075 171



-③-1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산업과 출연 96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급변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대응하고 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요구.

○ 기존의 단일주제 사업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충북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의 사업 필요.

□ 출자·출연개요

○ 사업위치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북도 일원)

○ 설립근거 :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설립자산 : 2억원

○ 주요기능 : 문화재 조사·연구 및 보존, 활용, 교육 등

□ 산출기초

  ○ ‘23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요구액 : 960백만원

-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비 세부내역 ‘별 첨’

□ 기대효과

○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 ‧ 연구 ‧ 보존 ‧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 마련

○ 충북 문화유산의 위상 정립 및 역사정체성 확립

○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신규 역사문화자원 확보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역사문화권정비법, 국가유산법 등 급변하는 문화재 정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충남 등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의 역사 및 문

화유산을 흡수하여 문화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음.

또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요소인 역사문화자원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붙임1】2023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출내역 출연금

사

업

비

1. 

충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40,000 240,000

▸인건비  61,574
  - 책임연구원 (1명) : 6,387
  - 연  구  원 (1명) : 6,122
  - 연구보조원 (1명) : 18,368
  - 보  조  원 (1명) : 30,697

▸경  비 
165,30

0
  - 여      비 : 1,760
  - 재  료  비 : 800
  - 회  의  비 : 1,015
  - 수  선  비 : 1,000
  - 임  차  료 : 2,100
  - 위  탁  비 : 154,500
  - 유 인 물 비 : 4,125
▸일반관리비 : 13,126

2. 충청북도 

문화유산교육 

교재 개발

60000 60,000

▸인건비  29,460
  - 책임연구원 (1명) : 2,390
  - 연  구  원 (1명) : 12,240
  - 연구보조원 (1명) : 10,230
  - 보  조  원 (1명) : 4,600
▸경  비 27,150
  - 여      비 : 720
  - 재  료  비 : 1,430
  - 회  의  비 : 600
  - 인  쇄  비 : 24,400
▸일반관리비 : 3,390

3.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종합홍보

150,000 150,000

▸인건비  59,080
  - 책임연구원 (1명) : 7,980
  - 연  구  원 (1명) : 15,300
  - 연구보조원 (1명) : 20,460
  - 보  조  원 (1명) : 15,340
▸경  비 82,430
  - 여      비 : 3,600
  - 재  료  비 : 4,500
  - 홍  보  비 : 9,400
  - 행사진행비 : 2,430
  - 임  차  료 : 2,500
  - 위  탁  비 : 58,000
  - 보고서인쇄비 : 2,000

▸일반관리비 : 8,490



                                                                                  (단위 : 천원)

구  분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사업비 출연금

사
업
비

4.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70,000 70,000

▸인건비  40,000

  - 책임연구원 (1명) : 3,990

  - 연  구  원 (1명) : 15,300

  - 연구보조원 (1명) : 12,270

  - 보  조  원 (1명) 8,440

▸경  비 26,040

  - 여      비 : 1,200

  - 회  의  비 : 3,900

  - 진  행  비 : 11,750

  - 위  탁  비 : 5,000

  - 일반수용비 : 1,690

  - 보고서간행비 : 2,500

▸ 일반관리비 3,960

5. 중원역사
문화권

진흥 학술대회

60,000 60,000

▸인건비  31,851

  - 책임연구원 (1명) : 5,589

  - 연  구  원 (1명) : 12,245

  - 연구보조원 (1명) : 7,878

  - 보  조  원 (1명) : 6,139

▸경  비 24,770

  - 여      비 : 420

  - 보  상  금 : 3,600

  - 회  의  비 : 1,500

  - 행사진행비 : 7,250

  - 유 인 물 비 : 12,000

▸일반관리비 : 3,379

6. 중원역사
문화권

자료집성 총서발간

100,000 100,000

▸인건비  47,766

  - 책임연구원 (1명) : 6,387

  - 연  구  원 (1명) : 22,041

  - 연구보조원 (1명) : 11,050

  - 보  조  원 (1명) : 8,288

▸경  비 46,595

  - 여      비 : 900

  - 재  료  비 : 850

  - 회  의  비 : 2,100

  - 위  탁  비 : 17,545

  - 보고서간행비 : 25,200

▸일반관리비 : 5,639



                                                                                  (단위 : 천원)

구  분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 사업비 출연금

사

업

비

7. 충북 금석문 

기초조사

100,000  100,000
▸인건비  
  - 책임연구원 (1명) : 
  - 연  구  원 (1명) : 
  - 연구보조원 (1명) : 
  - 보  조  원 (1명) : 

55,817
6,387
34,287
9,004
6,139

▸경  비 
  - 여      비 :
  - 재  료  비 : 
  - 회  의  비 : 
  - 위  탁  비 : 
  - 보고서간행비 :

38,574
3,250
3,500
4,020
7,504
20,300

▸일반관리비 : 5,609

8. 충북 문화재 

정책 연구

30,000  30,000
▸인건비  
  - 책임연구원 (1명) : 
  - 연  구  원 (1명) : 

9,315
3,193
6,122

▸경  비 
  - 여      비 :
  - 보  상  금 : 
  - 회  의  비 : 
  - 행사진행비 : 
  - 유 인 물비 :

19,170
420

3,600
900

7,250
7,000

▸일반관리비 : 1,515

9. 충북세계유산

기초조사

(충북의 태실)

50,000  50,000
▸인건비  
  - 책임연구원 (1명) : 
  - 연  구  원 (1명) : 
  - 연구보조원 (1명) : 
  - 보  조  원 (1명) : 

26,471
3,992
11,020
6,548
4,911

▸경  비 
  - 여      비 :
  - 재  료  비 : 
  - 회  의  비 :
  - 위  탁  비 : 
  - 보고서간행비 : 

20,720
2,400
500

5,100
5,000
7,720

▸일반관리비 : 2,809

10. 충북 

주요매장문화재 

학술조사

100,000  100,000
▸인건비  
  - 조 사 단장 (1명) : 
  - 책임조사원 (1명) : 
  - 조  사  원 (1명) : 
  - 준 조 사 원 (1명) : 

27,475
754

10,089
10,232
6,400

▸경  비 
  - 여      비 :
  - 재  료  비 : 
  - 회  의  비 : 
  - 위  탁  비 : 
  - 보고서간행비 : 

34,059
5,240
1,639
2,180
10,000
15,000

▸제 경 비 : 27,476

▸학 술 료 : 10,990

총 사 업 비 960,000 960,000



-④ 관계법령 발췌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1.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와

연구 및 자료발간

2.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

호·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